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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에서 마약류 분석의 법과학적 고찰
- 마약류 범죄수사에서 모발 감정결과의 증거사용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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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nsic Study about Hair Analysis as Legal Evidence of Drug Abus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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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Hair analysis for drugs of abuse offers the crucial potential advantage when compared to urine, such as the

longer time window of drug intake, which makes retrospective investigation of chronic and/or past consumption. This paper

reviews the physiological basis of hair growth, mechanism of drug incorporation, analytical methods, result interpret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hair analysis. Moreover, to facilitate the court’s decision regarding specific circumstances sur-

rounding the crime, this review demonstrated that the results of hair analysis not only should be admitted as scientific evi-

dence of drug use but also could legally improve reliability of the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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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에서 마약류 감정의 배경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환경에서

과학적 분석결과가 범죄수사에 어떻게 활용되고 판결에 어떤 영

향을 미치고 평가되는지는 법과학의 발전과 연구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추구

를 위하여 첨단과학기술에 의한 분자감지기술의 활용은 급속도

로 증가하는 반면 범죄사실의 과학적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

명력에 대한 사법적 적용을 위한 해석이 모자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마약류 범죄수사에서 과거의 투약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

거물의 채취, 과학적 분석 등의 법과학적 결과는 사실의 간접입

증 자료로서 법원에 제출되지만 피의자의 투약사실 부인, 범죄

사실의 특정화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증명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과학적 분석결과가 형사사건에서 증거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에 대한 신뢰성이 확립되고 인정되어야 한다.1) 구체

적으로 신뢰성은 분석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의 정확성을 의미하

는 유효성과 검증가능성을 전제로 산출된 결과가 일정범위내의

항상성 내지 일관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증

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증거는 증거능

력과 증명력이 있어야 재판에서 사실인정을 위한 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수사의 과학화를 지향하

는 과학수사 즉, 과학적 증거의 수집과 분석은 범죄사실을 입증

하여 효과적으로 범인을 확정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마약류 범죄수사에서 모발 중 약물의 확인시험은 소변검사의

보완책 혹은 유효한 대체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아니라 약물

사용의 과거력 및 만성적 약물남용 여부에 대한 진단의 수단으

로서 각종 불법적 약물오남용의 범죄예방, 단속프로그램을 포함

하여 국가의 법정에서 범죄의 증거자료로서 채택되고 있으며, 증

거 유효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법과학의 영

역이다.

본 논고에서는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의 감정결과

에 대한 증거능력의 인정과 증명력의 판단을 위한 일반적이며 구

체적 신뢰성 판단요소를 설명하였다. 즉, 모발의 과학적 분석결

과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증거물 채취의 적법성, 관리의 투

명성을 확보하고, 감정인, 감정기법, 측정의 소급성, 판정기준 등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요건 및 품질보증 방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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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모발의 생리학을 바탕으로 약물

의 침착기전과 손실의 가능성을 물리화학적 측면에서 검토하였

으며, 모발 감정절차에 대하여는 국제 적합성 체계에 의해 인정

된 가이드라인(KOLAS : KS A ISO/IEC 17025)에 따라 방법의

유효화, 표준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 감정절차의 안정성, 오류의

가능성 배제, 판정 및 결과에 대한 해석의 방법 등의 구체적 신

뢰성 요소를 설명하였다. 한편 범죄사실의 특정화를 위하여 모

발의 분할분석에 의한 특정기간의 남용여부 및 투약 시기추정은

모발 감정결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효한 수사 자료이며 판결

의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모발 감정결과와 관련하여 판례에 의한 법원의 요구조건 −범

죄의 특성상 마약류 범죄는 투약행위의 밀행성(密行性)으로 인한

증거수집의 곤란성을 들고 있다.2) 지금까지 마약류 투약행위 입

증 증거로서 소변 감정결과를 신뢰성 있게 받아들여져 왔다. 이

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검출가능시점은 투약 후

약 30분부터 보통 3일까지, 남용정도에 따라 투약 후 14일 정도

이므로 피의자 방어권 확보에 어려움이 없다고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투약시기로부터 수개월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소변으로서 투약행위를 입증할 수가 없게 된다. 이 경우 수개월

전의 투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발의 감정결과를 활용하

게 되고, 투약사범이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범죄사실을 입

증할 증거 확보가 어려워서 폭넓게 일시의 범위를 기재하여도 공

소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판례는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피의

자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 때문에 피의자가 투약사실을 부인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 없고 자백하는 경우에

만 처벌할 수 있다면 국가형벌권의 행사라는 관점에서 공소사실

을 엄격하게 특정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도

많다.

모발 감정과 관련한 초기의 판례에 의한 사례를 보면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있는 경

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

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

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

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판례 94

도1680)라고 하여 증거물 관리의 중요성, 분석과정의 과학적 원

리와 방법의 정확성을 강조하였다. 감정결과 모발에서 메스암페

타민 성분이 검출되어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로

서는 그 투약의 시기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힐 증거를 확보하

기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검사가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한 특정한 것이라면, 시일을 일정 범위의 기간내

로 기재하고 장소를 '인천 또는 불상지'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

라도, 범죄의 특성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대법원판례 94도1680)라고 판결하였으며, 공소범죄의 성격

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

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

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하여 모발 감정결과

와 공소사실의 특정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

는 2000년 이후 형사소송법 제254조 4항의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여 능률

과 신속을 꾀하고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

사를 쉽게 해주기 위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구체적으로 요구하

고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측면에서 소변의 결과에 의해

통상 소변 채취 후 며칠이내에 1회 투약을 전제로 할 경우 큰 지

장이 없다고 할 것이나 모발의 결과에서처럼 수개월 동안을 지

정하는 경우 범죄행위가 몇 회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 자신의 투

약여부를 잘 알고 있다하더라도 그 기간동안의 피의자 방어권 행

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모발 감정결과만으로

마약투약 행위의 공소사실의 기간을 수개월 간으로 지정하는 것

을 폭넓게 허용하게 되면 국가형벌권의 행사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적정한 균형권이 깨뜨릴 수 있다하였다.2)

한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특히, 과학적 증거

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

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

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

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

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판례 2007도1950). 과학

적 증거방법의 증명력은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

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

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이고, 감정을 시행함에 있어 감정

인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감정자료의 관리·보

존상태 또는 검사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거나, 그 결론 도출과

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거나 혹은 감정 결과 자체에 모순점이

있다는 등으로 그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

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대법원판례 2007도10937)

하였다.

또한 모발 감정과 관련하여 법원은 향정신성약물 관련범죄의

현실적인 처벌의 필요성이나 이에 관한 수사 및 증거수집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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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 등을 감안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어느 정도 완하하여야

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의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모발

을 성장기간별로 구분하여 투약시기를 세분하여 감정한 모발 감

정결과에 기초하거나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모발 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투약

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토지관할의 구

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시기, 장소, 방법, 투약

량 등을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의 특정되었다고 보아

야할 것이다(대법원판례 2007도1824, 대법원판례 2005도1765

등)라고 하였다. 그리고 항소심 법원에서는 모발의 채취부위, 채

취량의 적정성, 분할분석에서 검출된 양 등에 대한 기재가 없음

으로 해서 심판대상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모발

감정의 시험과정 및 결과기재에 대한 부적정성이나 모발감정결

과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증거

없이 모발 감정의 결과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공소사실은 그 공

소사실이 특정되었다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경우도 있다(대법원

판례 2005도1765).

위의 판례에 의하면 현재의 법과학적 행위는 결과를 회보하는

데 뿐아니라 일정한 법적 업무기준과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져

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법과학적 검토의 필요성이 강

조되지 않을 수 없다.

모발에서 마약류 감정의 고찰

모발감정 체계의 신뢰성 확보 방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과학적 서비스(분석 및 해석)를 제공하

는 시험기관의 적절한 기준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ISO/IEC 17025(

국제표준화기구)의 지침을 적용한 기술표준원 고시 제207-138호

(2007.4.9)의 법과학시험기관을 위한 KOLAS 지침 및 미국 연방

직장약물검사프로그램의 법적 가이드라인(Mandatory Guidelines

for Federal Workplace Drug Testing Programs)에 제도적 요건

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응용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2004년 국립

과학수사연구소, 2007년 대검찰청 감식분야가 KOLAS 의 인정

을 취득하여 마약류 감정을 시행하고 있다. 시험실에서 적용하

는 마약류 감정과 관련하여 특히 모발 분석의 법과학적 업무 수

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3)

첫째, 시료채취의 적격성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하기 위하여

마약류 오남용 혐의자에서 증거물로써 모발의 채취는 법적, 윤

리적 인권이 보장되는 책임있는 기관에서 적절히 교육된 책임자

에 의해 시료의 무결성(無缺性, validity)이 확보되고, 채취된 증

거물 관리의 시간적 연계성(the chain of custody)이 확인될 수

있도록 문서화하며, 증거물의 채취수량은 충분하여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확인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식별(유전자형 검

사)을 위한 수량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요건으로서 시

료의 안전성(뒤바뀜, 오염 등) 및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분석자는 학력, 전

공분야 등 업무수행 능력기준을 규정하고 적절한 훈련을 통한 공

식적 능력평가 입증이 필요하며, 모발 중 마약류 감정에서 책임

자는 약동력학(약물의 효능기전과 체내에서의 운명 연구)과 관련

한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그리고 약물투여 사실여부에 대해 객

관적 시험에 의한 과학적 입증을 위해서는 유효성이 검증된

방법이나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방법 또는 절차에 따라 방법

을 유효화(method validation)하고, 표준시험절차서(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작성하여 유효성을 확보하고, 감정에 사

용되는 분석장비는 직접 관리하여 유지되고, 최상의 상태를 유

지하기 위한 교정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증거물의 분석과정에서

얻어지는 참고자료(raw data)는 문서화하여 식별되도록 관리하

여 측정의 소급성을 유지하며, 모발에서 약물의 투약여부의 결

과는 음성/양성으로 표시하고 이의 판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기

기의 종류, 상태, 시험의 오차 등을 감안한 약물의 차단값(cutoff

value, threshold)을 설정한다. 또한 감정결과에 의한 투약사실 입

증을 위해서 약물 대사체의 확인, 약물과 대사체의 비율 및 기기

의 특성을 포괄하는 인자 등을 판정의 검토요소로 설정한다.

셋째, 다른 시험기관의 수행능력과 대비하여 자체의 수행능력

을 모니터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에 참

가함으로써 수행능력을 검증받고, 동일 시료의 교차시험 결과에

따른 품질관리, 모발 표준물질(reference material)을 활용한 정

도관리 등을 통하여 품질보증을 계획하고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모발감정 결과의 활용에 관한 국제적 경향

모발에서 마약류 감정업무의 발전방향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법과학적 활용면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소변분석의 결과는 개인이 불법 약물남용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매우 효율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마약류의 종류와

사용이 다양화, 광범위하게 됨에 따라 선택 가능한 생물학적 시

료 즉, 모발, 타액 및 땀 등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료

는 소변감정에서 얻을 수 없는 인권문제의 해결, 시료의 무결성,

분석과정의 편리성 및 추가적인 남용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특히 모발은 투약 후 일정시일이 지나 소변에서 불가능한 투

약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남용여부 및 시기추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범죄수사, 중독여부 및 치료약물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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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여부 등의 결정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다양하게 활

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사회적 환경에 따라 모발 등에

의한 보완적 시료의 법과학적 활용은 아직 적극적이지 못한 실

정이다. 특히 법과학에서는 법적 처벌을 위한 범죄사실의 입증

에 중점을 두고 있고 불법적 오남용의 혐의가 있는 경우이므로

그 대상 약물은 의약품이기 보다는 비의약품인 경우가 대부분

이다. 또한 강도, 강간 등의 범죄에 사용된 진정수면제의 일부가

대상이 될 경우가 있다.

전통적으로 서양에서 남용되고 있는 아편계 화합물이나 코카

인, 암페타민류 등에 대해서 범죄의 입증을 위한 분석학적 연구

가 활발한 반면, 사회에서 흔히 남용되고 있으나 그 사용이 불

법화하고 있지 않은 대마성분의 경우는 법과학적 적용을 위한

감정기법의 연구에 집중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오히려 남용

으로 인한 생리독성학적 연구가 활발한 경향을 띠고 있다. 그러

나 우리나라에서처럼 마약류의 오남용을 범죄로서 엄격히 처벌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증거시료의 활용, 법과학적 감정기

법의 연구와 더불어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관한 연구까지도 심

도있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모발의 감정은 전적으로 범죄사실 입증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ISO/IEC 17025에 근거한 법과학시험기관을 위

한 KOLAS 지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신뢰성 인정 프로

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유럽 59개의 시험기관에

대한 Cooper G. 등4) 의 모발 검사의 신뢰성 인정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모발분석의 용도는 범죄수사, 치료약물 모

니터링, 직장약물검사, 운전면허갱신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업무

의 가이드라인은 SoHT(국제모발분석학회), GtFCh(유럽독성 및

법화학회), SAMSA(미국물질남용 및 정신보건관리청)의 가이드라

인(Mandatory Guidelines for Federal Workplace Drug Testing

Program)을 각각 채택하고 있으며, 시험기관의 신뢰성 인증 프

로그램으로는 대부분은 ISO/IEC 17025 이며 그 외로 ISO 9001

및 정부의 제도에 의해 확립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인간의 모발에서 최초의 약물 분석은 1858년 독일의 호프가

사후 11년이 지난 모발에서 무기화합물인 비소성분을 확인한 것

을 필두로 중금속 중독여부의 시료로서 활용되어 왔으며, 유기

화합물의 분석은 100여년이 지난 1954년 골드블룸이 실험동물

의 털에서 각성제인 암페타민을 분석하면서 시작되었고, 1980년

독일의 아놀드는 헤로인 남용자의 치명적 사인을 모발 중 모르

핀의 검출을 근거로 약물중독 사망으로 추정하여 법독성학적 출

발의 계기가 되었다. 1986년 미국 법원에서 면역분석법에 의한

모발 분석결과를 과학적 증거로 받아들여진 이래 결과의 신뢰성

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으며, 1994년에는 우리나라 법원에

서도 모기관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른 결과의 착오 가능성을 인

정하여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는 사실조회기관이 감정방

법에 대한 확신의 부재에서 회시된 결과라고 알려져 있다. 1986

년 이후 유기화합물을 양적으로 분리, 분석이 가능한 가스크로

마토그라프/질량분석기의 발전과 활용으로 정성, 정량분석학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고, 이 방법은 다수의 마약류 성분뿐만 아니

라 약독물을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화학적으로 선택적이면서 특

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법독성학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

기가 되었다.5) 1993년 전후에 이르러 우리나라6)에서 뿐만아니

라 세계 각국에서 법과학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학문적 연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는 불법적 마약류 투약

사실 입증을 위한 법적인 근거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약물의 사

용이력, 사인여부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증

거로서 활용되고 있다.

마약류 증거시료로서 모발의 생리학적 특성

모발은 케라틴 단백질이 주된 성분이며, 이 외에도 멜라닌, 지

방, 수분 및 미량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보통의 단백질과는 달리

부패되지 않으며 물리화학적으로 강하여 강도와 탄력을 갖는다.

그 성장은 모세혈관을 통해 아미노산 등 영양소가 모낭세포의

모유두에 있는 모모세포에 전달되며 이것이 분열증식에 의해 수

분이 감소되면서 각화되어(keratinization) 위로 밀려 올라가면서

성장하게 된다.7) 모든 모발이 끝임없이 계속된 성장을 하는 것

이 아니라 각 모발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거쳐 탈모가 되

는 성장주기를 갖고 있는데, 전체 모발 중 84%가 성장기(기간

3~6년)이며, 2%는 퇴행기(기간 1~1.5개월), 14%는 휴지기(기

간 4~5개월)의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다. 성장속도는 인종, 성별,

연령, 건강상태 등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생활상태 등 환경

에 따라 모발의 질도 달라질 수 있고, 수분의 흡수, 효소의 활동,

열변성 및 광변성을 겪기도 한다.8)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의 성장

속도는 하루에 0.37~0.44 mm 정도이고, 머리카락은 보통 1개월

에 0.8~1.3 cm 씩(평균 약 1 cm), 1년에 약 12 cm 정도 신장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머리카락 이외의 체모에 대한 성장

주기와 모주기는 더욱 복잡하여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9,10)

모발의 종류에 따른 성장주기는 Table I과 같다.7)

모발 중 약물 침착의 원리

증거물로서 모발은 소변 등 체액 및 조직에 비해 채취 및 관

리가 용이하여 시료의 무결성 확보가 가능하고, 존재하는 약물

Table I −모발의 종류와 성장주기7)

종 류  성장률(mm/day) 성 장 주 기

두발(머리카락) 0.37~0.44 남 3~5년, 여 4~6년

수 염 0.27~0.38 2~3년

액모(겨드랑이털) ≒0.23 1~2년

음 모 0.2~0.3 1~2년

눈 썹 ≒0.1 2~4월

팔, 다리털40) 0.13~0.25 3~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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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정성이 높으며, 약물이 검출 가능한 시점이 길어져 과거 투

약시기의 추정이 가능하다.3) 더불어 분석장비 및 분석기술의 발

달은 특정 약물에 대하여 높은 감도, 특이성,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어 분석결과의 해석을 더욱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가능하

게 되었다.4)

약물의 검출을 위한 모발은 일반적으로 머리카락(두발)이 사

용되고 있으나 액모, 음모 등 신체 각 부위의 체모가 채취되어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체모는 머리카락과는 달리 성장주기

가 다르고, 인위적 처리 또는 외부환경에 덜 노출되어 있어 특

정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시기추정을 위한 분석적 고찰이 가

능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5)

약물이 모발에 침착되는 가설 −약물을 어떤 방법으로든 복용

하면 생체내 분포, 대사를 거쳐 대부분은 소변, 분변, 피부, 호흡

기 등으로 배설되나 그 중 극히 일부가 신체 일부 조직에 잔존

하여 침착되게 되는데, 모발에 대한 약물의 침착기전은 몇 가지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5),13)

첫째, 모발의 근원인 모낭세포로 성숙되기 전의 세포단계와 모

낭세포가 각화되는 시점인 모근부위의 1.2~1.5 mm 길이에서 모

세혈관을 통한 확산에 의해 약물이 침착된다. 이 성장시기는 약

3일에 해당되고 약물이 모발의 심층부에 흡착될 수 있는 가장 민

감한 시점이며, 대부분의 침착된 약물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모발이 형성되는 동안 주위 피부조직으로부터 확산에 의

해 모발에 침착되기도 하며, 셋째, 땀, 피지 분비물에 의해 성숙

된 모발로의 흡착과, 넷째, 외적 환경요인에 의해 약물이 모발 줄

기로 흡착된다는 것이다(Fig. 1 및 Fig. 2 참조). Rollins 등14)은

코데인 투여 후 30분 경과 후에 모근을 채취하여 코데인이 검출

됨을 확인하였으며, Nakahara 등15)의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급성

독성 동물실험에서 일정과량을 투여한 후 30분 후와 1시간 사이

마다 채취된 모근에서의 약물농도 측정에서 120분에 최대농도에

도달 후 점차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서 모근에 침착된 약

물의 함량은 투여 초기에 고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투여 5분 후 채취한 모발의 모근에서도 검출되는 것으로 봐서 혈

액에 들어간 약물은 매우 신속히 혈관을 통해 모근세포에 도달

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근이 유무에 따라 투

약시기의 추정을 더욱 세분하여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모발 중 약물 침착과 관련한 물리화학적 역학관계 −투여된 약

물이 모발에 침착되기 위해서는 체내에서 약물의 대사뿐만 아니

라 약물 및 대사체와 모발이 상호역학적 관계에 의하여 침착되

므로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약물동력학적인 지식이 요구되며,

세가지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정설로

알려져 있다.5)

첫째, 멜라닌은 모발을 구성하는 흑색 색소성분으로 약물과의

친화성을 매개할 수 있어서 모발 중 멜라닌 함유에 의해 약물침

착의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약물의 종류에 따라 흑모

는 백모 및 회색모보다 많은 양의 약물침착이 되고 있음이 보고

되었다.16)

둘째, 약물은 이화학적 특성으로서 친수성 혹은 친지성을 갖

는데 약물 혹은 그 대사체가 친수성이 크면 쉽게 소변으로 배설

되나 친지성의 특질은 기질세포에서 농도차이에 따라 확산, 막

투과가 용이하여 배설이 지연되고 조직에 침착되는 경향이 크게

된다.

셋째, 약물의 화학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염기성의 특질은 친

지성과 함께 멜라닌 친화도가 높게 되어 모발에 높은 농도로 침

착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예를 들면, 메스암페타민과 MDMA, 코카인, 모르핀 등의 염

기성 약물은 위의 조건에 적합하여 모발에 쉽게 침착되므로 높

은 농도로 존재하여 용이하게 이들의 약물을 추출, 분리하여 확

인할 수가 있으나, 진통제인 살리실산, 생체내 대마성분의 대사

체인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COOH)과 같은 산

성 약물류 등은 모발에 매우 낮은 농도로 침착되기 때문에 확인

이 불가하거나 대량의 시료의 양 및 고기능의 분석장비를 필요Fig. 1 −모발의 구조 및 모발성장의 형태.

Fig. 2 −모발 중 마약류 성분의 침착 및 손실의 이론적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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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게 된다.17)

모발에 침착된 약물의 탈착 원인 −일단 모발에 침착된 약물의

안정성은 모발의 구조적 특질로 인하여 양호하게 유지된다. 그

러나 보통 사람의 모발은 이발, 세발 등 인위적 처치와 대기 중

노출로 인한 수분, 광, 열 등의 환경적 요소의 영향을 받으므로

써 모발의 다공성, 모발색소의 변화, 모발표피의 손상 등의 모발

구조의 변성이 초래되어 침착된 약물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Pragst F. 등18)은 일상적인 샴푸 등에 의한 세발행위는 1년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염색, 탈색, 파마 등 과도한 향장학적

처리는 모발에 상처를 줘 원래 약물의 1~90% 정도를 소실케

하며, 모발 중 약물의 손실의 형태는 모발 끝부분에서 소실되는

경향이 크고, 모근부위에서는 비교적 보존이 양호하다. 그리고 1

년 이상 성장한 긴머리(12~15 cm)의 부분에서는 약 4%의 약물

만이 잔존하므로 1년 동안 성장한 모발내에서 약물이 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Nakahara 등19)은 모발의 손상이 있

지 않은 한 투약량에 대한 시기적 검출량의 관계는 양호한 결과

를 나타내나 투약 후 5~6개월 경과하면 원래의 약물농도에서

50%가 감소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며, Takayama 등20)은 메스암페

타민 남용자의 모발을 파마 및 탈색 처리하였을 때 메스암페타

민의 경우 60%, 암페타민의 경우 37%의 농도감소를 보고하였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연구결과21)에 의하면 보통의 샴푸 등

세제의 세발(10회)에 의하여 메스암페타민의 농도가 18.8~27.5%

의 감소가 있고, 각종 매염제에 의한 염색(1회)에서 24.4~39.5%

의 감소를 보여 집중적인 삼푸 및 염색행위는 모발에 침착된 약

물의 농도를 상당량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마약류 범죄수사에서 증거물의 관리

모발 감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되는 경우는 그 결과에 대한

과학적 원리와 정확성보다는 수사과정 및 감정절차와 관련하여

시료 및 측정의 소급성과 관련된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

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증거물의 채취

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의 설정과 소급성 자료와 관련한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수사현장에서 모발 증거물 채취방법 −증거물의 유효성 및 무

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처음단계이며, 채취장소, 채취자, 채취방

법, 혐의자의 승낙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충분한

수량을 규격용기(봉인이 가능한 봉투)에 수집하여 증거물관리체

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보통 국제 모발검사 관련 단체에서

약물의 투약, 남용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모발의 양은 10~50 mg

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발표한 바 있으며22), 우리나라에서는 암

페타민류 각성제를 주로 대상약물로 하고 있어 최소 10 mg에서

20 mg을 시험용량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는 모발 50수 내지 100

수정도 채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23) 그러나 최근 감정기법의

확립 및 고기능의 분석장비의 도입으로 모발에서 다종의 약물을

검출하고자 하는 의뢰가 많아져서 별도의 시료의 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채취의 수량은 달라질 수 있다. 채취할 모발의 올

수는 개체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모발 1올이 길이 약

5 cm라면 그 무게는 약 0.4 mg에 해당하고, 1회 시험량 20 mg

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50수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혐의자 부

동의를 대비하여 재확인 및 제3자의 시험을 위한 시료로서 모발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발은 모근에 가장 가깝게 잘라

서 채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근(1개월 이내) 투약사실을 확인

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근이 필요하므로 뽑아서 채취하여야 한다.

혐의자의 개인적 환경에 따라 충분한 모발(머리카락)의 수량을

채취하기 어려워서 여러 체모를 채취할 경우 채취부위, 체모의

종류를 명기하여야 한다. 모발 시료의 포장용기는 규격화된 용

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일정크기의 종이나 알루미늄 호일에 모근부위가 구별되도록 가

지런히 포장하고, 라벨(피의자의 날인, 자필서명 등 관련사항 기

록 등)한 종이봉투에 넣은 후 다시 비닐봉투에 포장하여 상온에

서 보관해도 관계없으나 빠른 시일에 감정을 의뢰한다. 개인식

별을 위한 유전자형 검사를 위한 시료는 모근이 포함된 모발 5

수 정도를 뽑아서 채취용기에 구분하여 포장한다.

감정기관의 증거물 시료의 관리방법 −감정기관의 접수자 및

감정인은 접수된 증거물에 대하여 개봉여부, 피의자명, 의뢰사

항 등의 기록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특히 감정인은 각 증거물

1점 씩에 대하여 시료의 상태, 수량을 점검하여 감정의 가능여

부를 결정한다. 증거물의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의 기록유지를

확인하며, 시험 중 증거물의 뒤바뀜, 오염의 방지를 위한 절차

를 철저히 이행하고, 시험에 사용되는 증거물 소모량을 적절히

구분하여 양성결과에 대한 반복시험 또는 필요시 제3자의 확인

시험을 위한 수량을 남길 필요가 있다. 감정인은 분석이 끝난

후 시료의 잔여량을 기록하고, 의뢰기관에 감정결과를 회보할

때 잔류여부 및 반환여부에 대하여 통보하고 그 처리여부를 결

정한다.

모발에서 약물의 분석방법

법과학 분야에서 증거물에 대한 감정의 결과는 범죄사실의 간

접입증 자료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시

험에 의한 과학적인 과정으로 유효성이 검증된 방법을 사용하여

야 한다.24)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의 감정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유엔의 산하기구인 마약통제계획(UNDCP), 마약통

제범죄예방사무소(UNODCCP)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국제시험기관인증협력체(ILAC) 산하의 KOLAS에서 KS A ISO/

IEC 17025 의 국제적 적합성 체계에 따라 감정방법을 유효화하

고, 표준시험절차서를 작성하여 적합성을 인정받아 감정을 시행

하고 있다.23) 모발 중 마약류의 감정방법 및 절차를 요약하면 다

음의 Fig. 3과 같으며 주요과정에 대한 내역을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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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에서 약물의 추출 및 확인시험 −먼저 모발에 생리적으로

침착된 약물에는 영향이 없고, 시험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

발의 외부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으로서 염색 등 향장물질, 땀,

먼지 등과 모발의 취급 및 관리 중 외부에서 오염된 마약류 성

분을 세척하여 제거하는데 의의가 있다.25,26) 일반적으로 증류수,

계면활성제, 메탄올 및 아세톤 등 유기용매의 적절한 반복세척

과정과 단시간의 초음파 처리도 선택되어지고 있다. 충분히 세

척된 모발은 건조하여 분석대상의 시료로서 일정량을 정확히 칭

량한다. 모발에서 직접 약물의 함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은 없으며, 목적하는 약물의 화학구조적 특성에 따라 모발을 분

말화 또는 액체화하여 완충수용액, 초산에칠, 산성메탄올 등 유

기용매 등의 추출액를 부가하고 초음파처리, 진탕처리, 용매추출

등의 방법으로 모발 중 약물을 추출한다.5) 그러나 이 추출액은

염색제 등 불순물이 과다하여 기기분석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

는 경우에는 마약류 성분의 분석적 특이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

상추출(solid phase extraction), 액상분배추출(liquid liquid

extraction) 또는 유도체 시약으로 유도체화하여 목적하는 마약

류 성분의 감도, 선택성, 회수율을 개선시켜 극미량이 함유된 량

을 검출하기 위한 정밀한 전처리과정을 거친다.

모발 시료의 량이 매우 한정적이고, 모발에는 극미량 마약류

성분의 함유로 인하여 예비시험에서 면역분석법으로 양성으로

판정된 시료를 선택하거나 직접 정밀 분석장비인 가스크로마토

그라프/질량분석기(GC/MS)를 사용하여 확인시험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장비의 사용은 일반적 유기화합물의 분석에서 뿐만아

니라 특히 마약류 성분의 분리 및 확인에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다수의 연구결과로서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방법이다.27)

그리고 이 방법은 마약류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분리가 매

우 선택적이며, 화학적 구조에 기인하는 물질 고유의 분자량으

로 정확한 본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유사약물에 의한

오인 혹은 오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통념이다.

품질 및 정도관리 −모발 중 마약류의 감정은 투약시기의 특정

화와 관련하여 그 결과 및 해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

므로 시험과정 및 결과의 정확성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방법

의 객관성과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24) 일정조

건에서 동일 추출효과를 나타내는지의 여부, 시료의 뒤바뀜, 시

험 중 오염, 사용기기의 측정의 안정성 등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여러 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조치의 설정 및 실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소급성 자료를 갖추고 있다. 이의 방안으로서 결과

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신뢰구간을 결정하는 측정불확도 추

정자료, 분석기기의 안정성 진단기록, 검증된 모발의 표준음성

시료 및 표준양성시료의 사용여부 및 의심되는 시료에 대한 반

복시험 또는 분석자에 의한 교차시험 결과의 일치여부 등에 대

한 시행여부가 고려사항이다.

모발 분석결과의 판정 및 해석

양성판정의 기준 −모발 중 마약류 성분분석에 대한 결과의 판

정은 가이드라인 혹은 표준시험절차서에 정해진 기준에 의하되

학문적 전문성이 있고 숙련된 책임있는 분석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발 중 마약류의 함유량은 극미량인 나노그

램(ng/mg), 피코그램(pg/mg) 단위로 검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

택적 이온검출법을 적용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으로

시행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서 투약한 약물이 일정농도 이상

(cutoff value)으로 검출되고, 투약 약물에 기인한 생체내 대사체

가 검출되었을 경우에 양성으로 판정하고 있으며, 검토요소로서

각 약물에 대하여 2~3종 이상 정성이온의 확인과 이의 특정이

온의 면적 또는 강도의 비가 일정범위에서 측정되는 경우에 분

석결과는 신뢰성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남용되고 있는 메스암페타민(히로

뽕)의 경우 양성 판정기준에 대한 사례23)를 들면 투약한 약물인

메스암페타민의 농도가 0.5 ng/mg 이상이며, 이의 생체내 대사

체인 암페타민이 검출한계 농도(0.01 ng/mg) 이상에서 확인되어

야 한다(기준 농도는 각 시험실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한

편 검토요소로서 메스암페타민(TFA 유도체)의 정성이온 154,

118, 110과 암페타민(TFA 유도체)의 정성이온 140, 118, 91을

확인하고, 각 표준물질에서 규정된 각각의 이온비율이 범위내에

서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투약한 약물에 대한 대사체의 검출량

의 비(metabolite/drug concentration ratio)도 검토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Table II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남용되고 있는 메스암페

타민의 경우 양성의 례에 대한 자료(date sheet)의 일부를 나타

내는 것이다.Fig. 3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의 감정 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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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에 대한 판정의 의미 −표준시험절차서에 의해 시험하

고 분석된 결과는 최종적으로 모발에서 검출된 약물의 량, 즉 농

도로서 나타내고, 판정은 검출, 양성, 음성 등으로 감정서에 기

록하여 회보한다. '검출'이란 약물성분이 시료에서 일정량 확인되

어 기준값 이상임을 의미이며, '양성'이란 시료에서 약물이 검출

되어 투약사실의 간접입증을 위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이고, '음

성'이란 시료에서 약물이 일정량 이상 검출되지 않았거나 양성의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투약하지 않았거나 투약하

였지만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 분석책임자의 판단의 결과

이다. 판정이 음성인 경우 피의자가 투약사실을 인정하거나 다

른 투약증거가 있다면 피의자가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

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투약하였어도 음성이 되는 경우는 투

약량, 투약횟수, 모발 채취시기 및 개인적 체질 등에 의하거나

모발의 인위적, 환경적 원인에 의하여 약물손실 기전에 따라 함

유량이 극미량으로 인하여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때라고

볼 수 있다.

감정의 과정 및 결과의 신뢰성 검토 −약물의 불법적 투약여부

에 대한 직접증명은 분말 및 주사기 등 현장 증거물에 의하지만

투약혐의에 의한 소변, 모발 등의 생체증거물을 채취하여 투약

사실을 입증하고자 할 때 혐의자의 부동의의 가능성을 항상 유

의하여야 한다.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의 감정결과 양성이라 함

은 투약사실의 간접입증 자료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간혹 투

약혐의자가 투약사실을 부인하며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되

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모발채취의 과정에 대한 적법성(규격봉

투의 사용과 날인여부), 시험과정 중의 철저한 시료의 취급관리

(시료관리의 연계성 자료, 개인식별 여부), 모발 중 오염원의 세

척과 투약한 약물과 생체내의 대사체를 동시에 검출(감정기법의

유효화)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양성이라 함은 투약한 사람의 모

발에서 나타나는 결과로서 즉, 혐의자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는

증거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5) Table III에 모발이 증거

의 유효성 뿐만아니라 분석결과의 증명력을 높이기 위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요약하였다.

모발 중 약물검출 농도의 해석 −모발 감정에서 음양성의 판정

은 검출농도가 주된 판정요소이나 약물의 농도가 남용정도 즉,

약물사용의 횟수에 대한 투약자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28) 사람에서 마약류의 사용이력

Table II −메스암페타민의 양성 판정 및 검토요소의 례: ① 암페타민의 확인 정성이온, ② 메스암페타민의 확인 정성이온, ③ 암페타민

의 함량, ④ 메스암페타민의 함량, ⑤ 약물에 대한 대사체의 비율, ⑥ 암페타민 정성이온 2개의 비율, ⑦ 메스암페타민의 정

성이온 2개의 비율

Table III −투약사실 입증자료

입 증 요 소 입 증 자 료

증거물 취급자료
 채취용기 적절성, 증거물 관리기록

 개인식별(DNA type) 여부

오염원제거, 정도관리  세척방법 설정, 표준물질의 사용(SOP)

투약여부  대사체의 검출여부 등 기기분석 자료

히로뽕  amphetamine/mathamphetamine

대마초  COOH-THC/THC

코카인  benzoylecgonine/cocaine

헤로인  morphine/6-monoacetylmorphine

모르핀  normorphine/morphine

엑스타시 MDMA  MDA/MDMA

대사체/약물의 농도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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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검출된 농도에 대한 고찰은 직접적으로 실험하기가 매우 어

려우므로 남용자의 자백과 얻어진 결과의 평균값을 바탕으로 남

용의 정도를 접근할 수밖에 없다. 코카인 등 약물에 대한 복용이

력을 자백한 자료를 바탕으로 농도와의 관련성이 보고된 예29)에

서 소량의 검출은 복용의 양 또는 횟수가 적을 수도 있지만 모

발의 향장학적 처리로 인하여 소량으로 검출될 수도 있기 때문

에 특정 피의자의 경우에 적용시키기가 어렵다. 그러나 다수 남

용자에서 검출되는 양의 평균을 산정하여 검출되는 양으로 일정

한 농도를 기준으로 통계적 처리에 의하여 남용자 개인에 대한

남용의 심각성 정도를 인지시킬 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의 대

상으로 본다. Pragst F. 등5)에 의해 정리된 자료에 의하면 마약

류 남용자의 모발 분석결과에 따라 음성, 양성으로 분류하여 이

를 낮음(low), 중간(medium), 높음(high)으로 평가하거나, 남용

의 상태를 가끔(1주일에 한번), 규칙적 사용(매일, 거의 매일), 과

다사용(1일 수회)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Han E. 등
30)은 메스암페타민의 남용자 모발(n=2,389)에서 양성으로 판정

된 경우 메스암페타민의 농도는 0.51~193.75(평균 11.80)ng/mg,

메스암페타민의 대사체인 암페타민의 농도는 0.13~13.39(평균

0.87)ng/mg 이었으며, MDMA(Ecstacy)의 농도 0.56~105.10(평

균 10.04)ng/mg, MDMA의 대사체인 MDA의 농도는

0.13~3.67(평균 0.56)ng/mg 으로 보고하였고, Miki A. 등31)은 메

스암페타민의 경우 0.87~56.4(평균 18.3)ng/mg, 암페타민의 경

우 0.12~3.5(평균 0.86)ng/mg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투약 약물

에 대한 대사체의 비율의 값은 음/양성의 판정 기준 및 위양성의

여부에 대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약물남용의 지속기간을 평

가하는 요소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Takeshi 등32)은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암페타민의 비율의 값은 약물남용의 지속

기간에 따라 증가하였음을 보고하고, Nakahara의 기준에 따라

사망자 모발의 분할분석 사례에서 비율의 값이 0.07~0.16은 중

간 정도의 남용으로 평가하였다. Wang 등33)은 자백한 메스암페

타민의 남용자의 모발을 분할분석하여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암

페타민의 비율은 0.01~0.22 범위에 있으며, 시료 95% 이상이

0.20 이하였음을 보고하고, 여러 연구결과에 의한 동양인의 모발

에서 비율의 값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Miki A. 등31) 은

일본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암페타민의 함량비율은

0.015~0.14(평균 0.05)이며, Han E. 등30)은 우리나라 사람의 남

용자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암페타민의 비율은

0.004~1.16(평균 0.09)으로 보고하였으나 이들의 비율의 값에 의

한 약물 사용이력에 대한 단정적인 결론은 앞으로 논의의 과제

로 남겼다.

1회 투약 및 투약 횟수에 대한 고찰 −모발에서 약물 검출에 대

한 시험은 일반적으로 혐의자에 대한 남용사실 및 투약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투약 횟수에 대

해 단정적인 판정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분석기법과

분석장비의 발달에 따라 양성의 결과는 혐의자가 1회 투약을 주

장할 경우 1회 투약사실에 대해서 단호히 부정할 수는 없다. 모

근이 포함된 모발시료의 경우 최근 3일 이내의 투약사실을 입증

할 수 있다(모발에의 약물침착 이론 참고)는 모발 성장주기에 따

른 약동력학적 논리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회 투약사실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올수의 모발을

채취하여 모근부위 혹은 모발의 특정부위만을 잘라서 시험하여

야 하고, 고분해능 분석장비의 확보 및 검출약물 종류의 특정에

의한 선택적 감정기법의 확립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5)에서 보

면 약물관련범죄(강도, 강간 등)에서 피해자의 회복기간 등의 요

인으로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혈액과 소변에서 약물이 검출되기

어렵게 되어 피해사실의 입증이 불가 하지만 모근이 포함된 모

발을 일정한 길이로 잘라서 시험하여 1회 복용에 따른 마약류 성

분이 검출된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한편 Choi 등34)은 남용자의

진술을 통해 투약력을 조사하여 본 결과 음성인 82건의 경우는

5회 이하, 양성인 79건의 경우는 5회 이상으로 조사되어 5회 이

상을 투약한 경우에는 확실히 양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이 결과는 개체차에 따른 모발속의 약물 침착 정도가 다르고 모

발의 채취부위에 따라 약물의 농도가 다르며 남용자의 진술을 완

전히 신뢰할 수 없어 투약횟수와 검출여부와의 상관관계는 정확

히 알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모발 재재취에 따른 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의견 −감정결과에

대한 피의자의 불인정 또는 1차 양성결과에 대한 투약시기를 추

정하고자하여 다시 모발을 재취하여 의뢰하는 경우에 전후의 감

정결과가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간혹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

동일인의 모발이라 할지라도 재취시기가 다르면 동일한 증거시

료로 인정되기 어렵다. 1차 모발채취 이후 혐의자가 일정시기에

모발을 인위적으로 처리하거나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모발에 침

착된 약물이 소실될 수가 있으며, 1차 감정에서 양성의 모발이

라 할지라도 시기추정을 위한 분할분석 시 분할된 각각의 모발

에 약물의 양이 분산되어 극소량만이 함유되면 검출한계 농도 이

하가 되어 1차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감정사례는

최근 가끔 일어나고 있어 감정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

고, 법원에 증인으로 참석해야 하는 빈번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머리카락과 기타 체모와의 비교 −투약입증을 위한 증거시료로

서 머리카락 이외에 음모, 액모 등 체모가 채취될 수 있는데 머

리카락과 비교할 경우 약물의 함량의 차이 뿐만아니라 음/양성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35) 체모의 경우 머리카락과는 달리

투약했을 경우 양성의 가능성이 많은데 이는 멜라닌 색소의 함

량, 모세혈관을 통하여 성장주기가 다른 모발에의 침착, 긴 휴지

기 동안의 땀, 피지선 배출에 의한 침착 증가, 소변에 의한 오염

및 환경요인 즉, 햇빛, 습도, 광에의 노출이 드물어 약물이 안정

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기인한다.5) 그러나 체모의 경

우 남용(투약)여부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지만 투약시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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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성장주기가 확실하지 않아 불가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이나 각각의 체모의 성장주기를 감안한 시기추정은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겨드랑이털 및 음모의 성숙모의 길이는 약 7cm

정도이나 길이와 관계없이 성장주기가 2년임을 감안하면 채취일

로부터 2년이내에 투약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간혹 초

범의 경우는 투약사실의 입증에 문제가 없지만 재범, 즉 과거에

투약에 의한 처벌사실이 있는 경우 그 이후의 투약여부에 대해

서는 논단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머리카락

이 없는 경우 체모에 의한 투약사실의 확인에 대해서 공소사실

의 특정에 대한 견해를 포괄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가 될 것이다.

변사자의 모발 중 마약류의 감정 −일반적으로 마약류의 과도

한 만성적 남용은 장기손상을 유발시키고 금단증상을 일으키는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부검시료의 혈중약물농도 및

병리조직학적 소견과 함께 모발분석결과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져

야 한다. 즉, 아편류 마약을 장기투여한 경험이 있는 변사자의 혈

중약물농도는 약물내성에 의해 치사농도까지도 증가할 수 있으

나 이는 사인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모발분석결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며, 약물의 반복적인 증량투여로 사망에 이른 경우 혈중

약물농도는 실제 치사농도보다 낮을 수 있으나 모발분석결과가

사인을 밝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변사자의 사인규명

과 관련하여 모발이 채취된 경우 모발의 결과가 약물의 만성적

남용을 입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치사에 이르는 급성중독의 여

부를 입증하기는 어렵다하더라도 모근부위의 약물농도를 산출하

여 급성중독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Nakahara 등36)의 연구에 의하면 메스암페타민에 의한 사망 및

급성독성에 대한 측정시료로서 모근부위가 시료로서 유효하고,

메스암페타민에 의해 사망한 사람(n=4)의 모근을 분석하여 메

스암페타민의 농도는 각각 61.0, 68.8, 97.6 및 134.6 ng/mg이며,

이의 대사체인 암페타민의 농도는 각각 1.2, 4.9, 4.1, 및 9.0 ng/

mg 이었음을 보고하였다.

투약시기 추정을 위한 모발의 분할분석

분할분석 의의 −모발(분할분석과 관련하여 모발은 협의의 개

념으로 머리카락을 뜻함)의 분할분석의 결과는 과거의 특정시점

에 약물사용을 단정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할지라도 약물사용의

추정되는 대략적인 시기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약물남용

의 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활용되어 질 수 있다. 즉 소변 등 체

액에서 입증되지 못하는 과거 약물사용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의에 의한 남용여부, 일정기간 동안의

투약여부와 타의에 의한 일정시점에 투약사고의 확인이 가능하

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분할분석 선결조건 −모발의 채취: 모발의 성장은 각각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채취부위가 중요하다. 시기추정을 위한 분할

분석을 위해서는 일정한 성장주기를 나타내는 부위의 모발을 채

취하여야 한다. 문헌37)에 의하면 후두정부(posterior vertex)의

모발이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일정하고 나이와 성별에 크게 영향

이 없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 집중적으로 100여수 이상을 뽑던

가, 모근부위에서 잘라서 모근부위가 식별되도록 포장한다.

모발의 분할길이의 선택: 투약 시기추정을 위한 모발 분할분

석의 시행은 시료의 양, 사건개요, 분석 소요비용, 분석기간 및

분석자의 업무 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의뢰관서에서는 입증하고

자하는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신중한 감정의뢰가 되어야 한다. 각

모발은 성장주기가 다르고 전체모발의 약 16%에 해당하는 휴지

기, 퇴행기의 상태의 모발을 고려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

근부터 3 cm씩 절단하여 12 cm까지 분할분석을 시행하고 있고,

2~3cm 씩 절단하여 시험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받아

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분할분석 길이에 따라 투약시기의 추정

이 가능하다면 피의자 방어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공소

사실의 특정화를 위해서 분할분석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Nakahara 등19)은 사람의 모발 성장에 따른 모발내 약물의 안

정성을 메스암페타민과 구조적 유사체인 메톡시페나민의 모델약

물을 사용하여 검토한 바, 투약시기와 분할분석 결과의 관계가

유의하다고 보고하였고, 동 연구자의 다른 보고38,39)에서 메스암

페타민, 헤로인 복용자의 투약시기에 대한 자백사실과 모발의 분

할분석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모근에서 멀

리 떨어진 모발부위에서 약물의 농도 감소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

기 때문에 시기추정을 위한 시료로서 가치가 떨어지므로 모발의

분할 길이를 점진적으로 늘여가는 방법이 추천되기도 한다.5)

예를 들어 모발의 길이가 12 cm 정도이면 현재는 3 cm씩 4등

분하지만, 추천되는 방법으로는 모근 및 모근부위에서 1 cm씩 2

개, 2 cm씩 2개, 3 cm씩 2개로 분할하는 방법이다.40) 이러한 방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량(100여수 이상)의 모발이 확

보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는 남용혐의자의 개인 환경에 따

라 채취될 수 있는 모발의 올수는 제한되고, 채취된 모발의 상태

또는 투약 혐의에 대한 사건의 개요에 따라 분할분석의 모발 길

이는 약 3 cm 씩 절단하여 시행되고 있다.

분석장비의 선택: 면역분석법에 의한 예비시험의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으나 이는 반응시약의 감도 및 선택성은 높으나 위양

성 결과에 대한 해석, 분석시간의 과다 및 고가의 시약구매로 인

하여 연구,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모발에서 검출해야 될 마약

류 농도는 ng/mg의 수준이며, 분할분석이 일상화 될 경우는 pg/

mg의 수준의 고분해능의 분석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41)

분할분석의 대상 시료 −감정기관이 의뢰관서에서 의뢰되는 모

든 모발에서 분할분석을 시험하기는 어려울 뿐만아니라 필요성

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할분석 대상의 모발은 소변

검사 및 1차 모발시험에서 양성의 경우에 시기추정이 필요로 할

때와 투약혐의 시점이 분명하여 투약사실을 입증하고자 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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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발시험은 극미량을 검출하

는 정밀시험으로서 절차가 복잡하고 분석인력, 시간과 비용이 많

이 투입되므로 분명한 투약혐의가 없을 경우 분할분석을 시행하

는 것은 수사 및 감정업무의 수행이 매우 비효율적이 될 것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투약시기 추정의 방법 −모발은 1개월에 0.8~1.3(평균 1.0)cm

씩 성장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모발의 분할분석의 실시와 시기추

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개월에 약 1 cm씩 성장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시행되고 있다.18)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년 동안의 투

약사실을 입증하고자 모발 길이 약 12 cm까지 잘라서 시험하고,

분할분석도 약 3 cm씩 12 cm까지만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

의 모발 중 약물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약물의 손실이 있으며

국가의 법적규제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직장약물검사(Workplace Drug Testing Program)에서 보통 모근

부위에서 약 3 cm까지만 채취하여 3개월 동안의 투약사실만 입

증하고자 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2~3 cm씩 절단하여 투약시

기 추정을 위한 분할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Pragst F. 등5)은 일

정한 길이로 분할분석에서 얻어진 결과에서 투약의 일정시점를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방정식을 활용하여 시기를 추정할 수 있

음을 밝혔다. 이상적인 경우 즉, 모발의 성장률이 알려져 있고 모

근으로만 약물이 침착되며, 모발을 피부표면에 가깝게 잘라서 채

취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투약시점을 산출할 수 있다.

모발 성장률: 약 1 cm/M(M: month)

모발표피 출현기간: 약 3일(0.1 M)

모발채취시점, 검출부위 길이, 잔존모발길이: 측정치

한편 모근을 포함하도록 뽑았을 경우, 위 식은 다음과 같이 간

단히 하여 추정할 수 있다.

모발 성장률: 약 1 cm/M

잔존 모발길이: 0

모발표피 출현기간: 0 이므로

사례를 들어 계산해 보면, 8월 15일에 모발을 모근부위 약 1 cm

남기고 절단하여 채취하였을 때, 감정결과 3 cm에서 6 cm까지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결국 모근부위 4 cm에서 7 cm까지 해당됨)

먼저 3 cm 까지에서 양성이므로 투약시점=8.(15/30)-3/1-1/1-0.1=

8.5-3-1-0.1=4.4 즉 4월 12일, 다음에 6 cm까지 양성이므로 투

약시점=8.(15/30)-6/1-1/1-0.1=8.5-6-1-0.1=1.4 즉 1월 12일, 즉

1월 12일부터 4월 12일 까지의 기간 중 마약류를 수회 투약하였

다고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발을 뽑아 모근이 있을 때, 감정결과 3 cm에서 6 cm

까지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먼저 3 cm에서 양성이므로 투약

시점=8.(15/30)-3/1=8.5-3=5.5 즉 5월 15일, 다음에 6 cm에서

양성이므로 투약시점=8.(15/30)-6/1=8.5-6=2.5 즉 2월 15일, 즉

2월 15일부터 5월 15일 까지의 기간 중 마약류를 수회 투약하였

다고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통 모발 성장이 1개월에 약 1 cm

씩을 평균하여 계산하고 있으나 모발성장율의 개인적 특성을 반

영하기 위해서는 0.8~1.3 cm를 각각 적용하여 최단기간 혹은 최

장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분할분석의 결과의 해석 −모발의 분할분석의 결과에 의한 투

약시기 추정에 대해서는 활용방법 및 적용범위에 따라 논란이 많

다. 수사 및 재판의 자료로서의 활용은 각국의 법적 제도에서나

법원의 판례는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고 있다. 연구보

고에 따르면 약물농도와 투약이력과 일치되는 결과를 설명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모발의 불규칙한 성장 패턴과 모발에의 약물

침착의 다양한 이론을 근거로 약물투약 시기추정에 대한 한계를

설명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보편적 상황이 아닌 특정 상황에 비

추어 모발의 지연 성장, 휴지기, 퇴행기의 모발, 조직에서의 지연

침착으로 지속적으로 모근부위에서 검출되기도 하고, 반면에 빠

른 성장모발, 땀, 분비샘으로의 침착은 긴 길이에 걸쳐 모발에

침착되어 약물이 확인되기도 한다42)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백에 의한 투약시기 및 횟수와 분할분석의 결과와의 상관성을

검토한 자료를 통하여 침착기전의 가능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그

렇다할지라도 모발 분석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침착된 오염원을 제

거시키기 위한 세척과정의 철저한 이행과 휴지기 및 퇴행기의 모

발이 약 16%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모발분석 결과의 자

료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적 기준을 설정하면 분할분석의 결과는

시기추정을 위한 증거자료로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들은 분할분석에 의한 감정사례에서 자백 및 피의자 부동

의에 의하여 얻은 결과의 해석 및 시기추정의 의견을 Table IV

에 의해 검토하고자 한다. 감정의 사례에서 보면 분할분석 결과

의 함량이 각 분할마다 일정량이 검출되고 급격한 감소를 보이

지 않은 경우 그 기간동안 투약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급격한

감소를 니타내거나 대사체가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약 혹은

확산에 의한 오염여부로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

하였듯이 모발의 인위적 처리에 의하여 모발에 침착된 약물의 양

이 감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않된다. Table IV의

1 및 2항에서 분할분석의 각 결과는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의

농도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장기 남용자임을 추정할

수 있으며, 3, 4항에서 모근부터 6 cm까지는 양성으로 판정하여

투약으로 인한 결과로 추정하고, 6 cm부터 12 cm까지는 0.5 ng/

투약시점 M( )=모발채취시점 M( )=
검출부위 길이 cm( )

모발 성장률 cm/M( )
---------------------------------------------------

=
잔존모발 길이 cm( )

모발 성장률 cm/M( )
---------------------------------------------------=모발표피 출현기간 M( )

투약시점 M( )=모발채취시점 M( )=
검출부위 길이 cm( )

모발 성장률 cm/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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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이하로서 양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음성으로 판정하며,

이러한 경우는 투약 혹은 확산에 의한 오염으로 추정할 수 있다.

5항에서 모근부터 6 cm까지는 양성으로 판정되고 투약하였다 추

정되며, 6 cm부터 12 cm까지에서 메스암페타민은 0.5 ng/mg 이

상 검출되나 암페타민이 검출되지 않아 음성으로 판정되어 투약

혹은 확산오염으로 인한 검출이라고 평가된다. 6항에서 모근부

터 6 cm까지 양성으로 판정되었으나 3 cm에서 6 cm까지 검출량

이 모근부위의 검출량보다 현저히 낮고 암페타민이 소량으로 검

출되어 투약 또는 확산오염으로 추정되며 법정에서 피의자가 강

하게 투약을 부인하여 투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7항에서 모근부터 3 cm까지는 양성이며, 3 cm부터 9 cm

까지에서 메스암페타민은 0.5 ng/mg 이상 검출되나 암페타민이

검출되지 않아 음성으로 판정되고 투약 혹은 확산오염, 강한 세

발의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결 론

과학의 발달에 따른 수사의 과학화는 범죄사실의 입증 방법을

다양화시키고 있으나 형사재판의 증거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과

학적 원리와 방법의 정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1) 마약류 범죄에

서 모발 중 마약류 성분을 검출하고 정량화하기 위한 연구가 과

거 10여년 동안 분석장비의 발달과 더불어 획기적인 발전을 이

루게 되면서 극미량 함유되었다고 추정되는 모발에서 마약류 성

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최

근 모발 감정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유무에 대해서는 과학적

원리와 정확성이 인정된다할지라도 감정의 투명성에 근거한 신뢰

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의 사법환경은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판결보다는 피고인의 방어

권을 최대한 인정하여 범죄사실의 특정화를 더욱 요구하고 있으

므로 증거물이 증거로서 유효하고 감정과정이 보편성,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마약류 범죄수사에서 모발감정 결과 양

성이라 함은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될 뿐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는 증명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

하였으며, 범죄사실의 증명력에 제한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재판에서는 모발감정결과만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마약투약행

위를 입증하여 재판하게 되면 감정인에 의한 감정재판이 될 우

Table IV −모발의 분할분석에 의한 시기추정 및 투약여부의 판단기준의 례

순서 인적사항
분할분석

(cm)

함량(ng/mg)
판정여부 비고*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1 PSH(M)410

0~3 0.35 04.35 양성 투약
3~6 0.14 02.67 양성 투약
6~9 0.11 02.66 양성 투약

2 KJW(M)313

0~3 0.12 02.49 양성 투약
3~6 0.07 02.82 양성 투약
6~9 0.25 04.02 양성 투약

09~12 0.65 06.67 양성 투약

3 LEK(F)609

0~3 0.41 02.28 양성 투약
3~6 2.30 02.52 양성 투약
6~9 0.02 00.29 음성 투약/확산오염

09~12 0.02 00.37 음성 투약/확산오염

4 PCH(F)322

0~3 0.41 02.28 양성 투약
3~6 2.30 02.52 양성 투약
6~9 0.02 00.29 음성 투약/확산오염

09~12 0.02 00.37 음성 투약/확산오염

5 LYO(F)423

0~3 0.59 19.55 양성 투약
3~6 0.35 10.13 양성 투약
6~9 0.00 01.23 음성 확산오염

09~12 000 01.81 음성 확산오염

6 KSH(M)307

0~3 0.32 11.16 양성 투약
3~6 0.01 02.26 양성 투약/확산오염
6~9 000 00.75 음성 확산오염

7 JHS(F)714

0~3 0.13 01.35 양성 투약
3~6 000 00.53 음성 확산오염
6~9 000 00.39 음성 확산오염

09~12 000 0.0 음성 투약없음

1. 양성의 기준 : 메스암페타민의 농도 0.5 ng/mg 이상, 암페타민의 농도(검출한계) 0.01 ng/mg 이상.
2. 비고* 

: 추정항목의 해석, 투약;기간동안 투약하여 모근으로 침착, 확산오염 ; 모발내부, 땀, 체액에 의한 확산으로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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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편 투약행위의 범죄사실의 일시를 수

개월 등으로 폭넓게 허용하면 피고인의 방어권과 국가형벌권의

적절한 균형을 해치게 된다고 하였다.2) 결국 마약류 범죄와 관

련하여 법과학적 업무를 수행하는 견지에서 증거능력과 증명력

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이 절실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범죄사실과 관련한 증거물 채취의 절차, 용

기의 규격화를 통하여 증거물 관리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증거채

취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모발의 다양한 분석기법과 자료

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를 제시함으로서 증명력을 높이고자하는 일련의 시도로 평가되

기를 기대하였다.

2000년 이후 모발감정의 결과만으로는 투약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판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모발감정이 피고인의

모발에 대하여 행하여졌음을 명확히 밝히고, 마약류 검출량이 범

죄와의 관계를 규정하며 투약시기에 따른 범죄사실의 특정화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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